
▣ 2023학년도 제6차 규정 개정(제정․폐지) 신청 현황

연번 소관부서 규정명 조항 사유 비고

1 기획처 내부감사 규정 제8조 정기감사 실시시기 개정

2 학사운영처 강의평가 운영 규정
제4조, 제5조, 

제6조

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
훈련 개정에 따른 강의평가 횟수 
개정

3 학사운영처 교무규정
제8조, 제17조, 

제26조,
제7장(신설)

자유전공학과 및 부트캠프사업운영
에 따른 타 학과 수강신청 범위 개
정, 재수강 대체과목 지정 시 신청
기간 개정, 정년퇴임이 6개월 이하
인 교원 대상 책임시간 50% 면제 
개정,  학과 신설에 따른 전과 허
용 범위 개정
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사항 
신설

4 학사운영처 자유전공학과 운영 규정 신규 제정 자유전공학과 신설에 따른 신규 제정

5
교육과정
지원센터

원격수업 운영관리에 관한 
규정

제11조
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
훈령(교육부) 개정에 따른 강의평가 
횟수 개정

6 학생복지처 학생안전관리 규정 제6조, 제8조
학생안전관리의 직무내용 보완을 
통한 대학 내 안전사고 예방

7 산학취업처 연구비지원관리 규정
제1조, 제2조, 
제5조, 제7조, 
제34조, 제39조

연구활동 육성, 지원 및 산학연 활
성화를 위해     교직원으로 확대

8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8조 6
각 사업단 지침을 참고, 참여율과 
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
고 있어 이를 운영 규정에 제정

9 산학협력단
반도체 부트캠프 사업단 

운영규정
신규 제정

첨담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
선정으로 운영규정 및 세부지침 신
규 제정

10 간호학과(파주) 간호학과(파주) 운영규정 신규 제정
2025년 간호학과(파주) 모집단위 분
이 운영을 위한 신규 제정



▣ 2023학년도 제6차 규정 개정(제정) 신청내용

연번 부서 규정명 개정 신청내용 비고

1 기획처 내부감사 규정 ∙정기감사 실시 시기 개정 : 연 1회 -> 3년 주기

2 학사운영처
강의평가 운영 

규정
∙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(교육부) 개정에 따라 
학기당 강의평가 횟수 개정 : 학기당 2회 -> 1회

3 학사운영처 교무규정

∙타 학과 수강신청 범위(2년제 17, 3년제 38학점 이내) 개정 
: 자유전공학과학생 및 부트사업 관련 교과목은 예외로 신청
가능
∙재수강 대체과목 지정 시 신청기간 개정 : 신청기간(수강신
청 기일 이전) 삭제
∙교원의 책임시간 면제 대상 범위 개정
 - 부총장 및 두원기술연구소장, 정부재정지원사업단 단장 : 

책임시간 면제 
 - 정년퇴임 6개월 이하인 교원 : 50% 면제 
∙학과 신설에 따른 전과 허용 범위 개정 : 응급구조과 전과 
불가
∙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제7장)

4 학사운영처
자유전공학과 운영 

규정
∙자유전공학과 신설로 수강신청 방법, 학과선택 및 배정 방
법, 학위수여 등의 규정 신규 제정

5
교육과정
지원센터

원격수업 
운영관리에 관한 

규정

∙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(교육부) 개정에 따라 
학기당 강의평가 횟수 개정 : 강의평가 학기당 2회 -> 1회

6 학생복지처 학생안전관리 규정
∙교내 개인형(공유형 포함)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하고 편리한 
환경 조서 및 대학 내 안전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신규제정

7 산학취업처
연구비지원관리 

규정
연구활동 육성, 지원 및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 지원 
자격을 확대 : 교수 -> 교직원

8 산학협력단
산학협력단 운영 

규정

각 사업단 지침을 참고, 참여율과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
지급하고 있어 이를 운영 규정에 제정하여 각 사업단에 관련
된 교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함을 운영 규정 제정

9 산학협력단
반도체 부트캠프 
사업단 운영규정

첨담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선정으로 운영규정 및 세
부지침 신규 제정

10 간호학과(파주)
간호학과(파주) 

운영규정
2025년 간호학과(파주) 모집단위 분이 운영을 위한 신규 제정


